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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신분증을 

발급할 때마다 새 번호가 부여된다고 한다. 또한 생년월일이나 성별 등의 

미국에서는 사회보장번호는 사회보장국에서 운영된다. 사회보장번호는 사업이나 교육에

서도 상당히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사회보장번호는 인구의 대다수가 부여받고 있으나 완전

성은 매우 낮다고 한다.(FACFI 1976, CG 1980, OTA 1981).미국의 경우 최초의 사회보장

법(Social Security Act of 1935)이 제정되었고, 피용자와 고용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고유

번호가 1936년에 성립되었다고 한다. 피용자는 그 번호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했다. 발행

된 사회보장카드에는 ‘신분증명용이 아님’이라는 설명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HEW, 1973, 

pp.114-122). 1943년 사회보장번호를 모든 연방정부의 근로자에게 확대하여 사용하는 결

정이 취해졌다(루즈벨트의 행정명령[9937]). 많은 비용 부담이 되는 중복업무를 피하기 위

하여 모든 연방기관은 사회보장번호를 이용한 개인 식별시스템을 확립할 것을 명령한 이 명

령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한다(Westin & Baker, 1972, p.41).그러나 1961년 재무성 산하의 

소득세 담당부서인 Internal Revenue Service(IRS)가 납세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번

호를 사용하기 시작하기 전(P.L. 87-397 : 1961. 10. 5. )까지는 사회보장번호의 사용범위

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한다. IRS는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기업에게 해당 개인의 사

회보장번호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임무를 부여했다. 사회보장번호는 통합성이 낮다고 한

다. 이것은 외견상 유효해 보이는 번호가 사회보장청으로부터 발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직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9개의 번호로 구성된 사

회보장번호의 약 40%가 배당되었다고 한다. 현재 남아 있는 번호 중에도 외견상 유효한 번

호는 많이 있다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거짓번호는 078-05-1120이라고 하는데, 이 번호는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지갑에 샘플로 넣어져서 판매된 번호라고 한다. 이런 심각한 약점

이 있음에도 많은 연방정부 기관들은 신분확인용으로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

다. 기업들은 사업을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그 번호를 사용한다고 한다(Hibbert 

1992). 소비자의 정보를 판매하는 The Lotus Marketplace service도 사회보장번호를 사용

한다고 한다.(이상 Roger Clarke, Human Identification in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Challenges and Public Policy Issues)







5 U.S.C. Sec. 

552a). 

{Greidingerv. 

DavisGreidingerv. Davis, 988 F.2d 1344 (4th Cir. 1993)}, 

{Painting 

and Drywall Work Preservation Fund, Inc. v.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936 F.2d 1300 (D.C. Cir. 1991) 

American 

Federation of Gov't Employees v. United States, 712 F.2d 931, 932 

(4th Cir. 1983) }. 

Privacy Laws & Business, February 1989, at 4, quoted in M. Spencer, 1992 And All That: 

Civil Liberties in the Balance 60 (1990). Access Reports, July 11, 1990, at 6.

M. Spencer, 1992 And All That: Civil Liberties in the Balance 60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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